
(뒷면 계속)

제43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2차 시험문제

(2020년도 시행)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

1. 자동차사고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과

민법상의 책임을 비교ㆍ설명하시오. (25점)

2. 자동차보험 제도에 있어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설명하고, 약관상

유의사항을 기술하시오. (15점)

3.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 유상운송 면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4.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의 의의와 시점 및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5.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상 ‘기술직 종사자’와 ‘현역병 등 군복무 

해당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과 취업가능월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6. 다음 사례에서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A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계산

하시오. (15점)

[ 사고내용 ]

2020년 09월 09일 보행자 A는 도로횡단 중 B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으며, 보행자의 과실은 50%로 인정되었다. A는 사고 당시 48세 여자이다.

[ 보험계약사항 ]

B운전 자동차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전담보에 가입(보험기간 2020.09.01~2021.09.01)되어 있으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인정된다.

[ 손해사항 ]

A는 안정성척추골절로 40일 동안 입원(입원기간 간병인원은 1일 1인 인정됨) 후 50일 동안

통원하였는데, 이후 영구장해로 감정되었다. 한편 A는 좌측 상악 제1대구치ㆍ제2대구치,

좌측 하악 제1대구치 등 3개 치아파절에 대하여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 보험금 계산 기초 ]

치료비(치과치료제외) 4,600,000원 임플란트 시술비(1치당) 1,000,000원

노동능력상실률 30% 휴업손해 인정액 3,500,000원

일용근로자 임금 100,000원 월평균 현실소득액 3,000,000원

후유장해 위자료(30%) 2,000,000원 상해등급 위자료(5급) 750,000원

※ 치료비는 이미 보험회사가 치료병원에 지급하였음(임플란트 시술비는 A가 부담하였음).

※ 노동능력상실일로부터 20개월 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바, 보험금지급일로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계수는 130임.


